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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  조  

제    목 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제2023-230호) 고시 일부개정 안내
  

             
        

           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  

            2. 관련근거 

            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0호(2023. 11. 30) "「요양급여의 적용

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"

           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

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동 사

항을 회원들께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        ○주요내용

             -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관련

 

*붙임 :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(복지부 제2023-230호) 1부.

      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 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